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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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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유류비와주차요금인상정책, 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등 규제및 유

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응답자들의통근수단선택에영향을줄수있는개인적특성, 사회적특성, 통행특

성, 차량특성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집단을 2~3개의 하위집단으로 분할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결과, 모든추정모형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고, 차량보유기간을제외한모든특성

변수에서 하위집단 간 추정계수들의 동질성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전체

집단에대한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는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이가장크고, 유

류비인상정책, 주차요금인상정책의순으로분석되었다. 시장분할에의한하위집단별분석

결과, 현재상태의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남성일수록, 연령이적을수록, 소득수준이낮을수

록, 소유차량 대수가 적을수록, 차량 보유기간이 길수록, 통행시간이 짧을수록,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일수록크게나타났다. 또한하위집단의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는통행목적

이비업무용인집단과소득이상위수준인집단을제외하고는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이

가장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고, 특히연령이 51세이상인집단과소유차량이 2대이상인

집단, 자가용승용차를출퇴근 및업무용으로 이용하는집단, LPG 차량을 이용하는집단에

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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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버스와도시철도등대중교통수단은자가용승용차수요를감소시켜교통부문에서의

사회적비용을크게감소시키고국민의교통권을보장한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자가

용 승용차에 비해 신속성․접근성․안락성 등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

문에 시장에 맡겨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후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 및 도로시설용량에 비해 과다한 차량운행은

교통혼잡․교통사고․대기오염등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해왔다. 구체적으로 2003

년 전국에서의 교통혼잡 비용은 총 22조8천억 원으로서 국내총생산의 3.1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중 52.3%인 11조9천억원이서울, 인천지역을비롯한수도권지역에서발

생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박인기․심재익, 2005).1) 그리고 2001년이후교통사고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02년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용은

10조7천억 원에 달한다(유정복․최병호, 2004).2)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3)에

의하면 2000년수도권에서대기오염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연간 10조원에달하는데,

주요 배출원 중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등은 자동차 운행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2003년까지수도권인구의연평균증가율은 1.5% 수준이나자동차및자가용

의 증가율은 9.8%로 인구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1999～2003년까

1) 이값은수원․성남․고양․부천시등서울주변의대도시에대한혼잡비용이포함되지않은수치로서

이 지역들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혼잡 비용의 수도권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다.

2)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비용이 8조5천억원(이 중 도로부문 8조4천억원), 심리적비용이 2조2천억 원(이

중 도로부문 2조1천억 원)으로,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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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7대 광역시의수단 분담률은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모든도시에서 증가추세를보이

고 있는반면,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수송 분담률은 전반적으로감소하고 있는 실

정이다.

국내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제와부제등의직접규제, 혼잡통행료징수및주차요금인상등의가격규

제,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지원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들이

시행되어왔다.3) 그러나자가용승용차의이용을억제하기위해시행된직접규제및가

격규제는규제적성격이강해사회적수용성 측면에서많은어려움을겪어왔다. 즉출

퇴근 시간대의승용차 이용을 줄이고자시행되고 있는 부제운행, 혼잡통행료징수, 주

차요금 인상 등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낮아 대중교통 전환효과

측면에서 한계를지니고 있다(이번송․이의섭, 1996; Goodwin, 1994). 대중교통 이용을증진

시키기 위한 정책 또한 버스와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중심의 대중교통 공급자 지원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완

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진술선호자료(stated preference data)를 이용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유류비와 주차요금

인상정책과같은가격규제제도(regulatory system)와아직까지국내에서실시된바없는대

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과 같은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에 의한 자가용 승용차운전

자들의대중교통전환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시장분할기법(market

segmentation method)을적용하여 성․연령․소득․통행거리․연료형태등 개별응답자들

의특성변수들이정책수단별로대중교통전환효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

다.

이후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II절에서는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서가격규제

제도와 유인제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이론적으로 간략히 고찰한 후, 제III절에서는

3)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란 통행자의 통행행태의 변화를 통해자가용 승

용차의이용을감소시키고버스와지하철등대중교통의이용을촉진하여교통혼잡의완화및대기오염

의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교통관리기법을 의미한다(황기연․엄진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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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선호기법, 정책대안 설정, 설문지 작성 및 자료조사, 추정모형 설정, 시장분할기법

등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을위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IV절에서는시장분할기

법을적용하여모형을추정한후, 그결과를바탕으로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절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다.

Ⅱ.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1.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유형 및 특징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 시행되어 온 정책수단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직접규제 또는 가격규제의 형태로 경제적 부담을 강제함으로써 제도 시

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가진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

책은기업체(사용자)가대중교통을이용하는통근자들에게현물(교통카드또는전자화폐) 또

는현금의형태로통근비용의일부를보조해줌으로써출퇴근시대중교통이용기회를

증대시키는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이다.4) 따라서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은과거

에 시행되어 온 규제적 성격의 교통수요관리정책보다 자가용 승용차 통근자들에게 제

도시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러한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개인(대중교통 및 자가용

승용차이용자), 기업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경제주체별파급효과는 <그림 1>과같

다.

4) 1993년부터 워싱턴 주에서시행되고 있는 통근통행감축(CTR: commute trip reduction) 프로그램은 성공

적인 시행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93~2003년까지 CTR 프로그램에 참여한 워싱턴 주의 525개 기업체

를 대상으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체에서의 나홀로차량의 비중은 평균적으

로약 2% 증가한반면, CTR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기업체에서의나홀로차량비율은약 7% 감소하

였다(CTR Task Force, 2004). 이러한 성공요인은 워싱턴 주 정부가 2003년부터 참여기업들에게 사업운

영세와 공공시설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adesh and

Roach(1997)에 의하면 CTR 프로그램의 시행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

을 바탕으로 한 강제적 시행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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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시행에 의한 경제주체별 파급효과

소득세

개인
소득

기업체
법인세

정부(지방자치단체)

긍정적

효과

▪대중교통 이용자

- 실질소득 증가

- 통행속도 개선

▪승용차 이용자

- 통행속도 개선

- 기업이미지 제고 등

- 법인세액 감소

- 교통유발부담금 감

면

- 주차장 유지비용 감

소

- 교통혼잡 비용, 교통

사고 비용, 대기오염

감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부정적

효과

▪승용차 이용자

- 상대 소득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지출비용 증가

- 통근비용 보조에 따

른 지출 증가

▪국세수입 감소

- 법인세 등 국세수입

감소

첫째, 과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던 통근자에게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금액이

곧바로동일한소득금액의증가로이어질수있으며, 승용차를이용하던통근자는이전

보다 더 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할 유인

(incentive)을가지게된다. 또한정책시행결과대중교통이용이증가하고승용차통행량

이감소한다면통행속도개선효과도기대할수있다. 둘째, 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

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지만 ①기업체 복지수준의 제고로

인한 이미지 제고및 생산성 증대, ②비용 지출로인한 법인세액 절감, ③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서울시 기준), ④승용차 이용 감소

로 인한 주차장 유지 및 관리비용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정부(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법인세등관련국세수입이감소하는부정적효과도예상되지만, 승용차통행량감소에

의해 교통혼잡 비용 및 교통사고 비용이 감소하고, 대기오염 저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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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여기에서는자가용승용차이용을억제하기위해주로사용되는가격규제제도(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와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의시행이개인의통근수단선택행동과정책시행에대한반응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

지 소비자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분석의 편의를위해 두개인( )이 존재하며, 이때개인들은 주어진월 소득

( )의 예산제약하에서 승용차( )와 대중교통을 포함한 기타재화( )를 소비한다고 가

정하자. 즉기타재화( )는대중교통( )과 개의다른소비재화들( ,  , … ,  )로구

성되어있다. 따라서개인 가직면한예산선(budget line)5)과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은 다음의 식(1)과 같다.

 ∙∙   : 예산선 (1)

    : 무차별곡선

단, 대중교통의 가격( )은 1, 승용차의 가격( )은 1보다 크고,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승용차소비량( )은개인의월간출퇴근통행횟수를초과할수없다고가정하자.

이 경우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또한 개인의 월간 출퇴근 통행 횟수를  라가정하면,

개인이승용차를  횟수만큼이용할때대중교통통행횟수는   
가된다.

∙  
  



∙ (2)

이제과거에출퇴근통행수단으로승용차를주로이용한개인 가대중교통이용증

대를 위한 가격규제제도와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비선택이 어

떻게변하는지살펴보자. 예를들어과거에통근수단으로서승용차를주로이용한개인

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및 소비자 균형상태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수 있다. 즉

<그림 2>에서 개인 의 예산선은  이며, 승용차를 주로 이용할 경우의 소비자

균형점은  이며, 개인 의 승용차 소비량은 이고 매월  ∙만큼의 비용을

5) 예산선(budget line)은개인이주어진소득제약하에서소비할수있는소비묶음(bundle)을나타낸것으로,

개인은 이 예산선 밖의 소비묶음은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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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다. 또한개인 의대중교통소비량 는 
로계산되며, 대중교통이용

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동일하다. 그리고 출퇴근 통행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 ∙ 
는 나머지 기타재화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게 된다.

<그림 2> 승용차 이용자의 소비자 선택 균형

X

Z

C

Z0

T*X0

E0

U0
A=U(X0, Z0)

A

B

(1) 가격규제제도의 효과

이제유류비및주차요금인상등의가격규제제도를시행할경우의과거에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개인 의 소비자 균형상태의 이동은 <그림 3>과 같다.

그결과, 새로운균형점은  에서  으로이동하고승용차이용량은 에서 으

로감소하고, 대중교통이용량은 (즉 
 )에서  (즉 

 )으로증가하게되

며, 이때절약되는비용은대중교통을포함한기타재화의추가적지출에사용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균형점(  )에서 개인 의 효용 
 은 최초 균형점(  )에서의

효용 
 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기존에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개인 는 가격보조정책의 시행으로 승용

차이용을줄이고대중교통이용을늘리게되지만, 최초균형상태보다효용은감소하게

되어 정책시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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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격규제제도 시행에 의한 소비자 선택 변화

X

Z

C

Z0

T*X0

E0

U0
A=U(X0, Z0)

A

B

C'

B'

X1

Z1
E1

U1
A=U(X1, Z1)

C

(2)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효과

이제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을시행할경우, 과거에승용차를주로이용하던개

인 의 소비자 균형상태의 이동은 <그림 4>와 같다. 우선,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

책의시행으로이제승용차를이용하는개인 가직면하는예산선은기존의  에

서 ′  로바뀐다. 즉승용차를이용하던개인 는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

책의시행으로이전보다승용차이용에대한기회비용이더욱커지게되어전술한가격

규제제도와동일한정도의승용차소비량감소를얻기위한개인 의소비자균형점은

 로서승용차이용량 는 과같으나, 대중교통을이용함으로써실질소득의증가

로 인해 기타재화 소비량은 가격규제제도 시행 시의 보다 큰 가 된다.

그결과, 새로운균형점은  에서  로이동하고 승용차이용량은 에서  (

과동일함)로감소하고, 대중교통이용량은  (즉 
 )에서 (즉 

 )으로증

가하게되며, 출퇴근시대중교통이용에따른추가적교통수당이실질소득으로이전되

어전보다더많은기타재화를소비할수있게된다. 또한새로운균형점(  )에서개인

의효용 
 는최초균형점(  )에서의효용 

 보다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종합하면 가격규제제도의 시행에 의한 최종 소비자 균형점  에서의 효용수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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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최초 효용수준 
 보다 작았으나,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시행에 의한

최종 소비자 균형점  에서의 효용수준은 
 로서 최초 효용수준 

 보다 크다. 따

라서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의시행에대한사회적수용성확보는유류비및주차

요금 인상정책과 같은 가격규제제도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시행에 의한 소비자 선택 변화

X

Z

C

Z0

T*X0

E0

U0
A=U(X0, Z0)

A

B

C'X2

Z2 E2

U2
A=U(X2, Z2)

A'

D
Z1

C

Ⅲ. 연구 방법론

1. 진술선호기법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SP) 기법이란 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교통서비스 또는 시

행되지않고 있는정책변수의 효과등을계량적으로 분석하기위한방법이다(Louviere et

al., 2000). 구체적으로 SP 기법은가상적인시장상황을전제로하고교통수단의여러가

지 속성 등과 관련된 선택자료를 통하여 응답자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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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정된 효용함수로부터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반응 등을

계량적으로추정한다. SP 기법은그해석상의한계에도불구하고새로운정책수단의효

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방법론상의 한계 또

한개선되어왔다. 특히교통수요의가격탄력성자체가절대적가격수준에따라달라지

는것이일반적이므로정책적인관점에서보다유용한탄력성의개념은통상의점탄력

성(point elasticity)이 아니라 호 탄력성(arc elasticity)이며, 광범위한 가격대에 대한 호 탄력

성의 추정이 SP 기법에 의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2. 정책대안 설정

SP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응답자들의통근수단 선택에중요하게 영향을미치는 속성변수에대한 선택이우

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등 해외에서의 시행 사례를 참고하여 <표 1>과 같

은 3개의 정책수단에 대한 속성변수 및 속성수준을 설정하였다.

<표 1> 정책수단의 속성변수 및 수준 설정

정책수단 속성변수 속성수준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대중교통 비용 보조비율 (단위: %)

1수준

2수준

3수준

0%

50%

100%

유류비

인상정책

승용차 연료별 소비자가격의

ℓ당 인상액 (단위: 원/ℓ)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휘발유, 경유>

0원(불변)

300원 인하

300원 인상

600원 인상

<LPG>

0원(불변)

200원 인하

200원 인상

400원 인상

주차요금

인상정책

직장에서의 월평균 정기 주차요금의

인상액 (단위: 원)

1수준

2수준

3수준

0원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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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정책대안을구성하기위해개별속성수준들을조합하면총 36개(××개)

의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응답자들에게 모든 정책대안들을 질문

하는것은비현실적이기때문에실험디자인(experimental design)을통해모형의추정이가

능하도록 하는 최소 정책대안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통근수단 선택행동에 대한 개별 정책변수들의 효과를 분리

해내기위해개별정책대안간의직교성(orthogonality)을보장해주는주효과직교설계방

법(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method)을 이용하였다(Kuhfeld, 2001).6)

<표 2> 최종 정책대안(휘발유 승용차 통근자)

정책대안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 유류비 인상 주차요금 인상

1 현재수준 (0% 비용보조) 현재수준 (유류비 불변) 매월 5만 원 인상

2 5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하 매월 10만 원 인상

3 50% 비용보조 현재수준 (유류비 불변) 매월 10만 원 인상

4 10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하 매월 5만 원 인상

5 현재수준 (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상 매월 5만 원 인상

6 5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상 현재수준 (주차요금 불변)

7 50% 비용보조 유류비 600원/ℓ 인상 현재수준 (주차요금 불변)

8 100% 비용보조 유류비 600원/ℓ 인상 매월 5만 원 인상

9 현재수준 (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하 매월 5만 원 인상

10 5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하 매월 5만 원 인상

11 50% 비용보조 현재수준 (유류비 불변) 매월 5만 원 인상

12 100% 비용보조 현재수준 (유류비 불변) 현재수준 (주차요금 불변)

13 10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상 매월 10만 원 인상

14 50% 비용보조 유류비 300원/ℓ 인상 매월 5만 원 인상

15 50% 비용보조 유류비 600원/ℓ 인상 매월 5만 원 인상

16 현재수준 (0% 비용보조) 유류비 600원/ℓ 인상 매월 10만 원 인상

6) 이러한직교설계방법은실증분석에있어변수들간의높은상관관계가문제가되는것으로알려진확률

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의 단점을 개선하여 준다(Hanley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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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표 2>와 같이 SP 조사를 위한 16개의정책대안들이 도출되었다. <표 2>에

서승용차이용에따른통근비용은차량별연료종류에따라상이하므로본조사에서는

조사표 양식에서 차량 연료에 따라 휘발유․경유․LPG 차량의 3가지 주요 범주

(category)로 구분하여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수행하였다.

3. 설문지 작성 및 자료조사

본연구에서는본 조사(main survey)에들어가기에 앞서 SP 조사에서요구되는 속성변

수 수준의 적정성, 설문지의 오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2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수행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바탕으로응답자들이이해하기에어려움이있거

나 응답자들이 제안한 설문항목들을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최종 설문지

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 출퇴근 차량 이용실태 그리고 16개의 정책대안별 응답자의 통

근수단선택행동을분석하기위한 SP 조사등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본연구에

서의 SP 조사를 위한 주요 설문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주요 설문내용(휘발유 승용차 통근자)

본 조사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시행에 의한 통근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에 관한 선

호의식을 파악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은 사업장별로 대중

교통을이용하는 통근자에게 정액권/정기권을지급하거나사후정산을통해현금을 보조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휘발유 가격과 주차비용,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금액이 다음의

가상적 상황과 같이 변화된다면, 귀하께서는 승용차와 대중교통 중 어느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겠습니까? (개별 통근수단별 통행시간은 불변인 것으로 가정함)

가상 시나리오 통근수단 선택

- 휘발유 가격: 1,200원/ℓ(현재수준보다 300원 저렴)

- 주차비: 현재 본인부담 수준 + 월 10만 원 추가

- 대중교통 요금 50% 보조

□ 승용차 이용

□ 잘 모르겠다.

□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설문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함과 동시에 직장이중구와 종로구에 위치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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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20～70세의 직장인으로 한정

하였다. 설문대상표본은층화무작위추출법을이용하여총 800명을추출하였고, 설문조

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개별면접방식을통해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

에걸쳐전문리서치기관에의해수행되었다. 본조사결과, 17명에대한응답자료는조

사항목에대한무응답이다수존재하여분석에서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783명의응답

자료가 유효표본으로서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7)

4. 추정모형의 설정

본연구에서는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을포함한 3개의정책수단별로서로다른

속성수준으로 결합되어 가상적으로 설정된 16개의 정책대안들이 응답자의 승용차 및

대중교통에대한통근수단선택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계량적으로분석하기

위해승용차와대중교통이용에관한비용변수들을포함하여식(3)～식(6)과같이다항

로짓모형을설정하였다. 이때개별통근수단이용에따른비용변수값은사전에응답자

들에게승용차만을이용하여출퇴근할때소요되는월평균연료비및주차요금과, 대중

교통만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질문한 결과를 토대로

가상적 상황에서의 통근비용을 재계산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단, 식(3)에서  와   는 각각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자 의 효용함수이

며,   와  는 각각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자 의 관측 가능한 정형화된

(deterministic) 부분이고  와  는 응답자 의 관측이 불가능한 확률적

(stochastic) 부분이다. 또한  ,  , 는 각각 정책대안 에 대한 승용

차 연료비, 승용차 주차요금, 대중교통 요금이고, ∼는 추정모수들(coefficients)이

다.

7) 응답자료로부터 확보된 SP 자료는 총 12,528개(783×16)이지만, 이 중 1,280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으로 실제 모형추정 및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 분석에는 11,248개의 SP 자료가 이용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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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효용이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의 효용보다

더크다면응답자 는대중교통을선택할것이다. 즉응답자 가대중교통을선택할확

률은 식(4)와 같다.

  Pr    
 Pr             

식(4)의 모형화를 위해서는 오차항 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때, 모형에

대한 오차항은 통상 독립적(independent)이며 일치적(identical)인 제1형태 극치 분포(type-1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따른다고가정된다(McFadden, 1974). 이경우응답자 가정책대

안 에 대해 대중교통을 선택할 확률은 식(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exp    exp   

exp   
(5)

여기서 는 오차항의 분산과 역의 관계를 갖는 비례(scale) 모수이다. 그러나 식(5)에

서 는분리하여추정될수없으므로, 통상불변오차분산(constant error variance)을의미하

는 1과 같다고 가정된다(Ben-Akiva and Lerman, 1985).

16개의 정책대안들에 대한 SP 질문으로부터 얻어진 각 응답자의 이변량 응답(binary

response)은응답자의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위한선택결과로서해석될수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에 대한 SP 질문에 직면한 개별 응답자 (    ⋯  )의

정책대안  (    ⋯  )에대한승용차와대중교통선택에대한결과는 “예” 또는

“아니오”가 된다. 따라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의 식(6)과 같이 표

현된다.

ln  
  




  



 ⋅ln    (6)

여기에서     (응답자 의 응답이 “예”)이며, ⋅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

다. 즉 ⋅는응답자 가정책대안 에대해통근수단 (   )를선택하

였다면 1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한다. 식(6)의 로그-우도함수는 최우추정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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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Ster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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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분할기법

새로운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 의해 대중교통과 같은 특정 교통수단의 수단 분

담률은 성․연령․소득․통행거리․통행목적․연료형태 등 다양한 개인․사회적 특성

과통행및차량특성에의해달라질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특성변수에

의해 구분된 집단별 분석결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분할기법(market segment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장분할기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특정교통수요관리정

책의방향설정및집행에있어매우중요한정보로활용될수있다. 구체적으로전체표

본자료를특성변수에따라몇개의하위집단(sub-market)으로분할한다음모형을추정하

고 추정결과의동질성을 통계적으로검증한 후하위집단별 개별정책수단의 효과를분

석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시장을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리하였다고 하면 시장분할은

총 개 (    ⋯   )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을 전체표본의 수라고

한다면 전체하위집단 간의동질성 검증은계수추정치 벡터에대한 귀무가설은다음의

식(7)과 같다. 여기서  은 번째 하위집단 추정계수의 벡터이다.

      ⋯   (7)

이때, 우도비 검정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8)

여기서,  는전체표본자료에대한계수추정치 에대한로그-우도(log likelihood)

추정치이다.

검정통계량은 (chi-square) 분포를 가지며 자유도(degrees of freedom, DF)는


  



이다. 이때, 은 번째 하위집단의 추정모형 계수의 개수이고, 는 전

체 표본자료에 대한 추정계수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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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산정

본연구에서는 시장분할기법을 적용하여 특성변수에 따른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모

형을추정함으로써개별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를하위집단별로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모수(population)에서 무작위하게 추출된 표본(sample)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책대안에 의한 비용변수가 변화 시 분석대상 집단의 반응정도, 즉

점유율(market share) 등의예측에사용하는표본정산방법(sample enumeration method)을이용

하였다(Train, 1993).8) 예를들어응답자  (    ⋯  )가정책대안 에대해대중교

통을 통근수단으로 선택할 기대확률이 전체 모집단에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추정

치가 된다.

   


  



  ∣  (9)

Ⅳ. 실증분석 결과

1. 시장분할기법을 적용한 모형 추정결과

(1) 시장분할기법의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통근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크게 개인적특성, 사회적 특성, 통행특성, 차량특성등으로구분하고, 개인적

특성변수로서성과연령, 사회적특성변수로는소득수준, 소유차량대수, 차량보유기간,

통행특성변수로는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행목적, 차량특성변수로는 연료형태를 선택하

8) 표본정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예측된 점유율의 합계는 추정치이며, 표

본오차(sampling error)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표본추정치(sample estimation estimator)는 사용된

계수추정치(parameter estimate)가일관성을가지는한일관성(consistency)을갖는다. 또한표본정산예측

치의분산은표본크기(sample size)에반비례한다. 셋째, 표본정산방법은특히정책변수의영향이모집단

의 여러 하위집단(sub-market group)에 상이하게 작용할 경우 이의 추정을 위하여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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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체표본을 분할하였다. 전체표본에 대해 시장분할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시장분할기법 적용결과

구분 분할 내역 구분 기준 표본 수 (명) 비 중 (%)

개인적 특성

성
남성 611 78.0

여성 172 22.0

연령

21~30세 149 19.0

31~50세 545 69.6

51세 이상 89 11.4

사회적 특성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8 30.4

200~350만 원 411 52.5

350만 원 이상 134 17.1

소유차량 대수
1대 678 86.6

2대 이상 105 13.4

차량 보유기간
5년 미만 290 37.0

5년 이상 493 63.0

통행특성

통행거리

10㎞ 미만 268 34.2

10~30㎞ 417 53.3

30㎞ 이상 98 12.5

통행시간
45분 미만 531 67.8

45분 이상 252 32.2

통행목적
출퇴근 및 업무용 461 58.9

비업무용 322 41.1

차량특성 연료형태

휘발유 520 66.4

경 유 152 19.4

LPG 111 14.2

주: 통행시간은승용차를이용하여출퇴근시소요되는시간을 의미하며, 소득수준은 2006년근

로자가구 소득분포자료(3분위 소득: 188만 원, 7분위 소득: 347만 원)를 참고하여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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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특성변수별 모형 추정결과

전체표본및성과연령등자가용승용차통근자들의개인적특성변수를기준으로분

할된 하위집단별모형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9) Wald-통계량을기준으로 할때, 추

정된 모형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추정계수들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예상한 바와 같이 승용차 연료비( )와 주차비용( ), 대

중교통요금( )에대한모든추정계수들은모두음(－)으로분석되었다.10) 예를들어, 대

중교통요금 변수에대한 추정계수의부호가 음(－)이라는사실은 대중교통비용이 증가

<표 4> 개인적 특성변수 분할에 의한 모형 추정결과

구분 전체표본
성 연령

남성 여성 21~30세 31~50세 51세 이상

승용차 연료비( ) (만 원)
-0.0375**

(0.0017)

-0.0365**

(0.0018)a)
-0.0424**

(0.0037)

-0.0349**

(0.0039)

-0.0421**

(0.0021)

-0.0244**

(0.0042)a)

주차비용( ) (만 원)
-0.0321**

(0.0025)

-0.0359**

(0.0028)

-0.0170**

(0.0055)

-0.0671**

(0.0066)

-0.0236**

(0.0030)

-0.0302**

(0.0042)

대중교통요금( ) (만 원)
-0.0790**

(0.0071)

-0.0763**

(0.0081)

-0.0894**

(0.0152)

-0.0816**

(0.0167)

-0.0767**

(0.0086)

-0.0975**

(0.0202)

관측치 개수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Wald-통계량b)

(p-value)

11,248

-6,493.5

2,004.4

(0.0000)

8,826

-5,056.5

1,622.5

(0.0000)

2,422

-1,429.9

388.3

(0.0000)

2,074

-1,091.6

492.4

(0.0000)

7,832

-4,501.1

1,403.0

(0.0000)

1,342

-848.2

139.7

(0.0000)

LR-통계량b)

(p-value)
-

14.2

(0.0027)

105.2

(0.0000)

주: 1) *, **는 각각 유의수준 5%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a ( ) 안의 값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임.

3) b의 Wald-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든 추정계수가 0이다.”이며, LR-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시장분할된 하위집단별 추정계수들이 서로 같다.”임.

9) 전체표본에대한모형추정결과는하위집단간의동질성검증을위해제시되었으나, 이하에서는생략하

도록 한다.

10) 본 연구에서의 추정방법과는 달리 응답자료를 대중교통 선택 여부에 관한 이변량자료로 해석하여이

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승용차 연료비와 주차비용 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반면, 대중교통요금 변수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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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응답자가대중교통을선택할확률이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성과연령

등 개인적 특성변수에 의해 분할된 전체 하위집단 간의 동질성은 LR-통계량을 기준으

로 할 때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기각되어 하위집단 간의 모형 추정결과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모든하위집단분석에서통근자들은승용차연료비와주차비용의변화

보다는 대중교통요금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성별분할에 의한모형 추정결과에의하면 남성은주차비용의 변화에는여성보다

더욱민감하게반응하는반면, 승용차연료비와대중교통요금에대해서는덜민감한것

으로분석되었다. 이것은남성의소득이여성보다평균적으로크다는사실에의해설명

될 수 있다. 또한 연령기준에 의한 하위집단별 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승용차 연료비

인상은 31～50세에해당하는통근자들에게가장민감한영향을주는반면, 주차비용인

상은 21～30세의통근자들에게, 대중교통통근비용 보조는 51세이상의 상대적으로 크

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특성변수별 모형 추정결과

소득수준, 소유차량 대수 및 차량 보유기간 등 자가용 승용차 통근자들의 사회적 특

성변수를 기준으로분할된 하위집단별 모형추정결과는 <표 5>와 같다. 이전과동일하

게 모든 추정모형들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추정계수들은 유의수준

1%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다. 소득수준과소유차량대수를기준으로분할된전체하위

집단간의동질성은 LR-통계량을 기준으로할때유의수준 1%에서통계적으로 기각된

반면, 차량 보유기간에 의한 하위집단 간의 동질성은 유의수준 5%에서도 기각되지 않

았다.

여기에서도모든사회적특성변수의하위집단별분석에서통근자들이승용차연료비

와주차비용의변화보다는대중교통요금의변화에더욱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구

체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하위집단별 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승용차연료비, 주차비용, 대중교통요금의변화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였고, 특

히 상위 소득계층(월평균 소득 350만 원 이상)과 중․하위 소득계층(월평균 소득 350만 원 미

만) 간의 대중교통요금의변화에대한반응도는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것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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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중․하위 소득계층에서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이 유류비

와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위 소득계층에서도

유류비와주차요금인상정책보다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

는것을알수있다. 소유차량대수를기준으로한추정결과에 의하면승용차연료비와

주차비용의변화는자가용 승용차를 1대만 소유한통근자들에게상대적으로큰영향을

주는 반면, 대중교통요금의 변화는 2대 이상 소유한 통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의 변화는 차량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통근자들에

큰영향을미치는반면, 주차비용의변화는상대적으로차량보유기간이긴통근자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 사회적 특성변수 분할에 의한 모형 추정결과

구분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 소유차량 대수 차량 보유기간

200만 원

미만

200~350

만 원

350만 원

이상
1대 2대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승용차 연료비( ) (만 원)
-0.0514**

(0.0047)

-0.0444**

(0.0023)

-0.0215**

(0.0027)a
-0.0424**

(0.0019)a
-0.0194**

(0.0038)

-0.0399**

(0.0028)a
-0.0361**

(0.0032)

주차비용( ) (만 원)
0.0478**

(0.0066)

-0.0289**

(0.0034)

-0.0247**

(0.0044)

-0.0348**

(0.0019)

-0.0179**

(0.0058)

-0.0271**

(0.0040)

-0.0354**

(0.0032)

대중교통요금( ) (만 원)
-0.1019**

(0.0191)

-0.1000**

(0.0093)

-0.0369**

(0.0139)

-0.0778**

(0.0080)

-0.0969**

(0.0169)

-0.0915**

(0.0121)

-0.0725**

(0.0088)

관측치 개수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Wald-통계량b

(p-value)

2,298

-1,221.3

530.3

(0.0000)

6,356

-3,574.7

1,212.3

(0.0000)

2,594

-1,628.3

296.4

(0.0000)

9,746

-5,404.1

1,984.5

(0.0000)

1,502

-991.7

90.2

(0.0000)

4,111

-2,420.1

674.1

(0.0000)

7,137

-4,070.1

1,333.3

(0.0000)

LR-통계량b

(p-value)

138.4

(0.0000)

195.4

(0.0000)

6.6

(0.0858)

주: 1) *, **는 각각 유의수준 5%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a ( ) 안의 값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임.

3) b의 Wald-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든 추정계수가 0이다.”이며, LR-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시장분할된 하위집단별 추정계수들이 서로 같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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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행특성변수별 모형 추정결과

<표 6>은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행목적 등 통행특성변수를 기준으로 분할된하위집

단별모형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통행특성변수별모형추정결과는위에서의모형

추정결과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통행특성변수별로구분된 전체 하위집단

간의 동질성은통행시간과 통행목적 변수에 대해서는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유

의하게 기각되었으나, 통행거리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었다.

<표 6> 통행특성변수 분할에 의한 모형 추정결과

구분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행목적

10㎞ 미만 10~30㎞ 30㎞ 이상 45분 미만 45분 이상
출퇴근 및

업무용
비업무용

승용차 연료비( ) (만 원)
-0.0508**

(0.0050)

-0.0378**

(0.0021)

-0.0315**

(0.0030)a
-0.0580**

(0.0050)a
-0.0346**

(0.0018)

-0.0249**

(0.0018)a
-0.1241**

(0.0059)

주차비용( ) (만 원)
-0.0216**

(0.0056)

-0.0311**

(0.0033)

-0.0392**

(0.0056)

-0.0116*

(0.0055)

-0.0356**

(0.0028)

-0.0123*

(0.0029)

-0.0325**

(0.0061)

대중교통요금( ) (만 원)
-0.0860**

(0.0195)

-0.0754**

(0.0100)

-0.0779**

(0.0120)

-0.0691**

(0.0194)

-0.0795**

(0.0077)

-0.0918**

(0.0084)

-0.1217**

(0.0180)

관측치 개수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Wald-통계량b

(p-value)

2,366

-1,411.1

359.9

(0.0000)

6,857

-3,956.0

1,237.0

(0.0000)

2,025

-1,119.0

422.3

(0.0000)

2,693

-1,581.2

435.1

(0.0000)

8,555

-4,896.1

1,587.4

(0.0000)

6,454

-4,234.2

425.2

(0.0000)

4,794

-1,479.4

1,501.2

(0.0000)

LR-통계량b

(p-value)

14.8

(0.0219)

32.4

(0.0000)

1,559.8

(0.0000)

주: 1) *, **는 각각 유의수준 5%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a ( ) 안의 값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임.

3) b의 Wald-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든 추정계수가 0이다.”이며, LR-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시장분할된 하위집단별 추정계수들이 서로 같다.”임.

통행목적변수를제외한모든통행특성변수의하위집단별분석에서통근자들은승용

차 연료비와 주차비용의 변화보다는 대중교통요금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

고있다. 구체적으로통행거리를기준으로한하위집단별모형추정결과에의하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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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대중교통요금의변화는통행거리가가까운집단일수록, 주차요금은통행거리가먼

집단일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행시간에 대해서는 승용차 연료비

의변화는통행시간이상대적으로작은집단일수록, 주차비용과대중교통요금의변화는

통행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일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통행목적을 기준

으로한하위집단별모형추정결과에의하면자가용승용차이용이주된목적이출퇴근

및 업무용인 경우 대중교통요금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업무용인 경

우에는 승용차 연료비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

책이상대적으로더효과적인반면, 비업무용통행목적의경우연료비인상정책이효과

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5) 차량특성변수별 모형 추정결과

<표 7>은 연료형태의 차량특성변수를기준으로 분할한 하위집단별 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주고있다. 특이할점은휘발유와경유 차량과는달리 LPG 차량의 주차비용변수

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으로 분석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LPG 가격(약 700원/ℓ, 2005년

10월 기준)이 휘발유 가격(1,500원/ℓ)과 경유 가격(1,200원/ℓ)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LPG 차량의 일부는장애인 등록차량으로주차 감면혜택을 받기때문인 것으로판단된

다.11) 여기에서도 연료형태와 관계없이 통근자들은 승용차 연료비와 주차비용의 변화

보다는 대중교통요금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승용차

연료비와대중교통요금의변화는 LPG 차량통근자들에게큰영향을미치고있는반면,

주차비용은 휘발유 차량 통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 전국의 LPG 자가용승용차대수는 2003년약 114만대이며, 이중장애인등록차량은약 23.5%에해당

하는 2003년 5월 당시 27만대이었다. 현재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감면하며, 서울특별시의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면제하

고그이상은 50%를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한하여 3시간을면제하고그이상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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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차량특성변수 분할에 의한 모형 추정결과

구분
연료형태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 연료비( ) (만 원)
-0.0320**

(0.0020)a
-0.0250**

(0.0032)

-0.0852**

(0.0060)

주차비용( ) (만 원)
-0.0561**

(0.0034)

-0.0184**

(0.0049)

0.0321**

(0.0068)

대중교통요금( ) (만 원)
-0.0665**

(0.0093)

-0.0524**

(0.0139)

-0.1850**

(0.0207)

관측치 개수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Wald-통계량b

(p-value)

7,561

-4,115.6

1,639.7

(0.0000)

2,150

-1,375.3

199.7

(0.0000)

1,537

-863.2

254.4

(0.0000)

LR-통계량b

(p-value)

278.8

(0.0000)

주: 1) *, **는 각각 유의수준 5%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a ( ) 안의 값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임.

3) b의Wald-통계량에대한귀무가설은 “모든추정계수가 0이다.”이며, LR-통계량에대한귀

무가설은 “시장분할된 하위집단별 추정계수들이 서로 같다.”임.

2.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 분석결과

(1) 전체 집단에 대한 대중교통 전환효과 분석결과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 등의 가격규제제도와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과 같은

유인제도의 시행에 의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 분석은 제III절에서 설명한 표

본정산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개별 정책수단의 시행에 의해 자가용

승용차통근자가대중교통을통근수단으로선택할기대확률이전체모집단에서의대중

교통수단분담률의추정치이므로, 대중교통전환효과가크다는것은교통수요관리정책

으로서의 사회적 수용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본연구에서는전체집단에대한모형추정결과를바탕으로자가용승용차통근

자들에게매월최소 5만원에서최대 30만원까지 5만원씩등간격으로통근비용을동일

하게증가(자가용승용차이용시) 또는감소(대중교통이용시)시켰을때대중교통수단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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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현재상태에 비해어떻게 달라지는지를파악함으로써 유류비및 주차요금인상정

책, 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등 3개의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를분석하였다.

<표 8>은전체집단에대한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를보여주고있다. <표 8>에

의하면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이유류비및주차요금인상정책보다도동일한통근

비용증감에따른대중교통전환효과가상당히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분석결

과는 3개 정책수단시행에 의한 대중교통전환효과를 현재 상태의대중교통 수단분담

률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전환율로 표현한 <그림 6>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8> 전체 집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

(단위: %)

구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유류비 인상 주차요금 인상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

0원(현재 상태) 60.38 (0.00) 60.38 (0.00) 60.38 (0.00)

5만 원 64.60 (14.30) 64.00 (6.00) 69.02 (6.98)

10만 원 68.61 (26.78) 67.48 (11.76) 76.55 (13.62)

15만 원 72.37 (37.04) 70.78 (17.23) 82.74 (19.85)

20만 원 75.85 (45.07) 73.89 (22.37) 87.59 (25.62)

25만 원 79.03 (51.11) 76.78 (27.15) 91.24 (30.88)

30만 원 81.90 (55.52) 79.44 (31.57) 93.90 (35.63)

주: ( ) 안의 값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대중교통 전환율을 의미함.

<그림 6> 전체 집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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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분할에 의한 대중교통 전환효과 분석결과

앞에서전체집단에대한정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를분석한결과, 대중교통통

근비용 보조정책이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도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효과적

이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그러나전체집단에대한분석결과만으로는 3개정책수단

들의 시행 시 자가용 승용차 통근자들의 다양한 개인․사회적 특성변수들이 대중교통

전환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즉 시장분할에 의한 정책수단별 대중

교통 전환효과 분석은 교통수요관리 정책 설계 및 시행효과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진교남, 1997).

본연구에서는분석및비교의편의를위해개별정책수단의시행에의해통근자들의

통근비용이 동일하게 10만 원또는 20만원씩 증가또는 감소되었을때를 기준으로 대

중교통 전환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표 9>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성및연령과같은자가용승용차통근자들의개인적특성들이현재상태의대

중교통 수단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집단이 여성집단보다 대중교통 수

단 분담률이 약간 크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소득수준, 소유차량대수, 차량보유기간과같은사회적특성

변수의경우, 소득수준이낮을수록, 소유차량대수가적을수록, 차량보유기간이길수록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행목적과 같은 통

행특성변수의경우, 통행거리는단거리(10㎞미만)와장거리(30㎞이상)보다는중거리(10 ～

30㎞)일수록, 통행시간은짧을수록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크고, 통행목적은출퇴근및

업무용보다는자가용승용차를비업무용으로이용하는집단의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연료형태와같은차량특성변수의경우휘발유차량이용자들의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가장크고, 그다음으로경유, LPG 차량이용자순이었다. 이것은연료비

의 부담이상대적으로 적은경유와 LPG 차량 이용자들이자가용 승용차를통근수단으

로 더욱 자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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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장분할에 의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및 전환효과

(단위: %)

구분 분할내역 구분기준
현재
상태

유류비 인상 주차요금 인상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
0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개인적
특성

성
남성 60.88

68.84
(13.08)

75.87
(24.62)

68.72
(12.88)

75.66
(24.28)

76.45
(25.57)

87.24
(43.29)

여성 58.71
68.14
(16.06)

76.33
(30.01)

62.59
(6.62)

66.33
(12.98)

77.12
(31.36)

88.99
(51.58)

연령

21~30세 62.23
69.61
(11.85)

76.14
(22.36)

75.65
(21.57)

85.55
(37.46)

78.11
(25.52)

88.70
(42.52)

31~50세 61.52
70.56
(14.69)

78.28
(27.24)

66.72
(8.45)

71.56
(16.32)

77.00
(25.16)

87.62
(42.42)

51세 이상 51.97
57.80
(11.22)

63.43
(22.05)

59.16
(13.83)

65.99
(26.98)

73.55
(41.52)

87.84
(69.02)

사회적
특성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2.46 73.09
(17.02)

81.68
(30.76)

72.42
(15.94)

80.63
(29.08)

81.57
(30.58)

92.31
(47.78)

200~350만 원 59.83 69.44
(16.06)

77.68
(29.83)

66.22
(10.68)

72.10
(20.51)

79.48
(32.85)

91.13
(52.31)

350만 원 이상 59.47
64.43
(8.33)

69.10
(16.19)

65.15
(9.55)

70.44
(18.44)

67.83
(14.05)

75.20
(26.44)

소유차량
대수

1대 62.77
71.66
(14.17)

79.19
(26.17)

70.15
(11.77)

76.66
(22.14)

78.06
(24.37)

88.37
(40.79)

2대 이상 47.21
51.93
(9.99)

56.61
(19.91)

51.55
(9.20)

55.87
(18.35)

69.65
(47.53)

85.55
(81.20)

차량
보유기간

5년 미만 58.69
67.60
(15.18)

75.43
(28.52)

64.83
(10.45)

70.53
(20.17)

77.47
(31.99)

89.38
(52.29)

5년 이상 61.30
69.12
(12.76)

76.02
(24.02)

68.97
(12.54)

75.79
(23.63)

76.09
(24.13)

86.58
(41.24)

통행
특성

통행거리

10㎞ 미만 59.92
70.97
(18.44)

80.05
(33.59)

64.81
(8.16)

69.42
(15.85)

77.50
(29.32)

88.91
(48.37)

10~30㎞ 61.33
69.54
(13.40)

76.72
(25.09)

68.15
(11.12)

74.30
(21.14)

76.66
(25.00)

87.28
(42.32)

30㎞ 이상 59.62
66.54
(11.60)

72.84
(22.18)

68.15
(14.32)

75.67
(26.93)

75.59
(26.78)

86.79
(45.57)

통행시간
45분 미만 62.93

74.81
(18.89)

83.94
(33.40)

65.49
(4.08)

67.98
(8.03)

76.78
(22.02)

86.66
(37.72)

45분 이상 60.20
67.82
(12.66)

74.63
(23.98)

68.04
(13.02)

75.01
(24.60)

76.47
(27.03)

87.58
(45.49)

통행목적

출퇴근 및
업무용

49.56 55.61
(12.21)

61.50
(24.09)

52.57
(6.06)

55.55
(12.08)

70.68
(42.60)

85.58
(72.67)

비업무용 81.30 93.22
(14.66)

97.87
(20.39)

85.36
(4.99)

88.72
(9.13)

93.07
(14.48)

97.77
(20.27)

차량
특성

연료형태

휘발유 62.67
69.45
(10.82)

75.52
(20.51)

74.12
(18.27)

83.11
(32.62)

76.00
(21.26)

85.78
(36.87)

경 유 56.36
62.29
(10.51)

67.87
(20.43)

60.73
(7.76)

64.94
(15.23)

68.37
(21.30)

78.37
(39.05)

LPG 54.20
71.90
(32.65)

84.90
(56.64)

47.02
(-13.24)

39.99
(-26.23)

86.58
(59.74)

97.46
(79.80)

주: ( ) 안의 값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대중교통 전환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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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근자들의특성변수에따라현재상태의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서로다르기

때문에 정책수단시행 전후의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차이로정책수단별 대중교통전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정책수단

시행 이후 얼마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대중교통 전환율

을 이용하여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수단별로는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인 집단과 소득이 상위수준인 집단을 제외하고

는 모든 집단에서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가 다른 정책수단

들보다크다. 특히, 연령이 51세이상인집단과소유차량이 2대이상인집단, 자가용승

용차를출퇴근및업무용으로이용하는집단, LPG 차량을이용하는집단에서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류비 인상정

책은 자가용 승용차를 비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집단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대중교통전환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다. 반면에주차요금인상정책은연령이적은집

단과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대중교통 전환효과

를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집단보다는여성집단에서, 소득이상위수준인집단보다는 중

하위집단에서 정책수단 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진술선호자료와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하여 유류비와 주차요금 인상정

책, 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등규제및유인적교통수요관리정책의대중교통전환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

용 보조정책은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같은 기존의 가격규제적 교통수요관리

정책들과 비교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의 효용 증가를 통

해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서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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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

성, 통행특성, 차량특성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집단을 2~3개의 하위집단으로 분할하

여실증분석을 수행한결과, 모든추정모형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고, 차량 보유기간

을제외한모든특성변수에서하위집단간추정계수들의동질성은유의수준 5%에서기

각되었다.

그리고 전체 집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

정책이가장크고, 유류비인상정책, 주차요금인상정책의순으로분석되었다. 시장분할

에 의한하위집단별 분석 결과, 현재 상태의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남성일수록, 연령

이적을수록, 소득수준이낮을수록, 소유차량대수가적을수록, 차량보유기간이길수록,

통행시간이 짧을수록,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집단의 정

책수단별대중교통전환효과는통행목적이비업무용인집단과소득이상위수준인집단

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연령이 51세 이상인 집단과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 집단, 자가용 승용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집단,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

조정책을 비롯한교통수요관리정책의 방향설정 및시행효과 예측에있어 중요한정보

로서 활용될 수 있다.

대중교통통근비용 보조정책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개념이지만, 미국과 영국등

에서는오래전부터실시되었으며자가용통근통행수를줄이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

받고 있다. 다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책시행으로인한 이미지 제고및 생산성 증대효

과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금전적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반면, 추가적인 비용지출 증가

등 부정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에 참여할

유인이 적을 수 있다.12) 따라서 기업체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

국과같이기업체의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금액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등과같은유

인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2005년 1월에

12) 2003년을기준으로서울시의상시근로자 100인이상기업체들(업체수: 3,319개, 종사자수: 77만명)이

대중교통통근비용보조정책(100% 보조의경우)을시행할경우, 대중교통전환효과는 17.7%에달하고

매년 총 4,181억 원(업체당 평균 1억2,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상용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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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제12조대중교통육성을위한재

정지원 및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향후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시행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

중교통 통근비용의 보조범위는 출퇴근과 관련하여 소요된 실제 교통비로 한정하고, 지

원신청 자격기준은 일정한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답보하기 위해 1년간 총 통근횟수의

50% 이상대중교통을이용할경우로한다. 둘째, 교통카드와전자화폐와현물보조는타

인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미사용액에 대한 처리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정산형태의현금보조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장단위의사후정산은결제대

행기관이발급한일시, 기종점, 요금등의대중교통이용내역을종업원이기업체(사용자)

에게제출함으로써연단위로수행한다. 넷째, 기업의재정상황등으로인하여시행이어

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있도록 한다. 다섯째, 대중교통통근비용 보조정책의 시행에따른 성과를 평가하

기 위하여기업체(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에연간 시행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이를 종합하여건설교통부에보고한다. 여섯째, 정책시행에따른 소요

재원의 부담을감안하여 정책도입 초기에는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징수하고 있는서

울지역의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에 시행효과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중구와 종로구에 직장을 갖는 제한된

수의 승용차운전자를 대상으로수행되었기 때문에그 분석결과를국내 전체지역으로

확대적용하는데있어주의가요망된다. 그이유는지역마다대중교통 여건이서로다

르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출퇴근 통행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의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별 승용차 통행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위주로정책효과를비교하였지만, 보다정확한정책효과비교분석을위해서는통행시간

변수의 고려및 정책수단별교통혼잡 감소효과와대기오염 저감효과등 사회적편익의

계량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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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의 교통망 및 기종점 통행자료를 활용한 네트워

크 분석을통해 정책효과비교분석에 있어통행시간 변수를추정모형에 포함하여분석

함과 동시에교통혼잡 감소효과와대기오염 저감효과등 사회적편익을 추가적으로반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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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Transfer Effects to Public
Transit by Regulatory and Incentive Systems

� Using Market Segmentation Method with SP Data �

Sang-Yong H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ransfer

effects to public transit by regulatory and incentive systems such as the increase of fuel

price and parking fee, and the subsidy of public transit commuting cost. Also, total group

is divided into several sub-groups, considering various variables relating to individual,

social, commuting, and vehicle characteristics to affect the choice of commuting modes.

As empirical results, all the models was significantly estimated, and the homogeneity of

estimated coefficients among sub-groups was rejected at the five percent significance

level, exclusive of vehicle tenure period variable. And, empirical result with total group

shows that transfer effect by the subsidy of public transit commuting cost ranks highest,

followed by the increase of fuel price, the increase of parking fee. And, the status quo

public transit share is higher as respondent is man, younger, age is lower, income is

higher, and commuting time is shorter, etc. In addition, empirical results with sub-groups

show that transfer effect by the subsidy of public transit commuting cost is highest,

except for non-business use and high income sub-group. Especially, the subsidy of public

transit commuting cost is very effective in sub-group with higher age, business user and

LPG fuel us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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